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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3월에 제정되었고, 동년 9월부터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법｣이 시행되어 3년이 지난 현재에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개인정보의 

수집과 도용․유출․판매 등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또한 ｢개인정

보보호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데 제도적인 제한점이나 문제점은 없는가를 조사하고 ‘개인정보’ 보호 

시 참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된 해결방안은 다음과 관련된다: ① ｢개인정보보호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의 확보; ② ‘개인정보’와 관련된 ‘전문 교육’의 강화; ③ ｢개인정보보호법｣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공도서관의 공통된 세부 지침의 마련 등이다.

ABSTRA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first enacted in March, 2011, amended in September, 

2011 and became effective. Nevertheless, the risk of interfering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till remains, associated with collection, plagiarism, leakage, and even sales of personal 

information. The public libraries are not an exception. According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atu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public libraries of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lso, it tries to discover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act and presents a model scheme to 

improve this situation. The scheme relates to ① securing of a sufficient budget; ② reinforcing 

professional education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③ developing detailed guidelines for 

public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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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도구로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기업과 개인은 정보의 대

량 생산 및 유통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제공받게 되었으며 세계의 각 국가와 정부

는 전산 처리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자국민과 

관련된 수많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

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정보가 가지고 있는 개개

인의 수많은 정보들이 경제적 가치로 인식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악의적으로 이용되고, 침

해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3년 

8월 공공시립도서관 사서보조 공익근무요원이 

도서관 회원 2만여 명의 인적사항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고, 전달받은 사람은 인

적사항 중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가입한 뒤 신규 가입자에

게 주어지는 사이버머니를 받아서 이를 불법으로 

거래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이건명, 2005)가 발

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

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증진시키며,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

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보

호법｣을 2011년 3월에 제정하였고, 동년 9월부

터 발효되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 3년이 

지난 현재에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건, 사

고가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개인정보의 수집과 

분석․도용․유출․판매 등 여러 가지 위험성

을 내포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

보는 도서관 담당직원의 여러 업무 중에 ‘개인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도서관 내

부 직원의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외

부 해킹에 의한 피해 등 비록 ‘개인정보’ 관련법

은 강화되었지만 도서관 현장 담당자의 인식 

부족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안일한 

대처는 경우에 따라서 수많은 ‘개인정보’ 피해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에도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보유기간․파기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지만, 실제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 실효성을 알

아보기 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현

황을 알아보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이 현

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어 제도적인 제한점은 없

는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는데 방해되는 

공공도서관의 문제점은 없는지 조사하고 ‘개인

정보’ 보호 시 참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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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접근방법과 설문지를 통한 실증적 접근방법

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본 논문의 문헌조사

를 위하여 2014년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정보처

리방침｣을 조사하였고, 운영주체별로 구분하여 

‘개인정보 수집근거’, ‘개인정보 수집항목’, ‘개인

정보 보유기간’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설문지

를 통한 조사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지방자치

단체와 교육청 소속의 307개 공공도서관의 개

인정보처리자 즉, 전산담당자를 대상으로 2014

년 4월 14일부터 5월 14일까지 이메일을 통하

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본 설문조사 

대상인 전산담당자는 307개 공공도서관에 각

각 한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서울시 S구는 6개의 공공도서관의 개인

정보를 한명의 전산담당자가 관리하고 있었고, 

경기도 P시는 11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는 반면

에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담당자는 1명이었

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 대상인 전산담당자는 

총 115명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에 104개의 설문

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주관적 기술내

용은 설문대상자 중 8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시

행하여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개인정보의 개념과 개인정보보호법

2.1.1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이제희

(2009)는 뺷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안에 관

한 연구뺸에서 “개인정보(個人情報)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각 개인을 식

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킨다.”라고 하였다. 따

라서 식별 가능성이 없는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정보보호법상의 개인이라 함

은 특정될 수 있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없으며, 해당정보의 주체가 특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어떤 정보가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관

한 정보이기는 하나 특정한 개인에 대한 정보라

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다

만 단체에 속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 집단

이고 특정기간에 개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이 적

시됨으로써 해당 개인이 추정 가능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라고 할 것이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

회, 2004).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은 국가별, 개

인별로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그 정의가 매우 유사

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상의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

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

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

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라 함은 살

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

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

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외국의 경우 OECD 이사회가 채택한 1980년 

뺷프라이버시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가간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권고뺸(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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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 of personal data, annex to the recom- 

mendation of the council of 23rd September 

1980 OECD.Pt.1.cl.(1)(b))에서는 “식별된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

(any information relating to identified or 

identifiable individual)"라고 정의하고 있다. 

EU의 1995년 뺷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개인정

보의 보호 및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뺸에서는 개인정보를 ‘식

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정보, 즉 

신체적․정신적․심리적․경제적․문화적․

사회적 특성의 요소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식별되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외국에서 정의

한 개인정보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정보’는 ‘다른 정보

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모든 

정보’이며 ‘사망자에 대한 정보가 아닌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에 관한 정보’이며 ‘해당 정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

함한 정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1.2 공공도서관과 개인정보보호

공공도서관에서 이용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은 반

드시 회원가입을 해야만 한다. 도서관 홈페이

지에서 가입을 하거나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여 

서류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원

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등이다. 도서관 담당 직원은 이러

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자료 열람이나 대출, 

반납과 같은 업무에 이용하고 있다. 반납의 기

일이 지나 연체되거나, 이용자가 이사를 가는 

경우,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경우 대출되었던 장

서를 분실하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해당 도서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

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는 분

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야 한다.

둘째,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

을 경우 회원 탈퇴를 할 수 있다. 회원 탈퇴 업

무와 관련된 법조항은 제21조 ‘개인정보의 파

기’,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이 해당된다. ‘개인정

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

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업무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된 법조항들은 제20조 ‘정

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

처 등 고지’,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의 처리 제한’,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0조 ‘개인정

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이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을 고지 및 공개해

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각 조항별로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즉, 정

보주체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관련 법조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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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 ‘개인정보

의 정정․삭제’,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39조 

‘손해배상책임’ 등이 있다. 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도중에 지갑 등을 분실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CCTV 카메라의 정보에 대한 열람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제35조). 

그러나 CCTV 카메라의 정보가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 등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에 대한 사유를 알리

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제35조4

항).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방법과 절차에 맞게 요구할 수 

있다(제38조1항). 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자가 권리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

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제38조4항). 현

재 대부분의 공공도서관 ‘개인정보처리자’는 권

리행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내용을 기술하여 게시하

고 있다. 또한 이용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실

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제39조1항).

2.2 선행연구

노영희(2012)는 뺷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정

책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연구뺸에서 미국의 ALA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의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국내 국립중앙도서관과 관종별 한 기관씩을 선

정하여 비교 분석하여 국내 도서관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제안하였다. 즉 도서관 업

무영역 중 대출기록, 온라인탐색서비스, 상호대

차 및 원문서비스, 참고서비스, 소셜서비스, 도

서관컴퓨터와 데이터관리 등 각 영역에 개인정

보지침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법, 그리고 도서관법을 중심으로 관

종별 도서관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침

을 제시한 반면,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중점을 두어 공공도서관의 업무에 한정하여 제

안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이 연구(노영

희, 2012)의 결론부에서도 필요성으로 제기된 

것이다.

김송수(2011)는 뺷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뺸에서 

도서 대출 기록을 중심으로 프라이버시보호에 

대하여 강조하고, 관련 ｢도서관법｣ 제8조 ‘이용

자의 개인정보보호’ 개정을 제안하였는데, 관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항인 “① 이용

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② 도서관직원에 대한 교육

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이용자의 개

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

고 판단한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④ 도서관이 

이용자의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

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은 이용자의 민감정보가 제3자

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도입하여

야 한다. ⑥ 도서관은 이용자의 민감정보에 대

한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을 이용자에게 고지하

여야 하며 보유목적을 달성하거나 기간이 경과

하면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

로 개정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도서관법 8조 3

항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불충분한 것

으로써, 도서관장이 필요성을 판단하지 못한 사

항에도 개인정보보호가 요구될 수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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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연구(김송수, 2011)에서 추가로 제시

된 3개항은 모두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

법에 반영된 내용으로서 본 연구는 그와 같은 

법안을 토대로 공공도서관 환경에 한정하여 이

행정도를 분석하고 추가적인 제안점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다음의 연구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의 연구들로서, 관련법 제정이후 새로운 환

경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박상근(2009)은 뺷공공도서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강화 방안 연구뺸에서 공공도서관 이용

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인정

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유 및 파기에 대한 개

인정보보호지침을 제안하였다.

신영진(2008)은 뺷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및 개선을 위한 연구뺸에서 중앙행정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호보업무담당

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추진

현황을 비교하여 개인정보호보 수준 향상에 필

요한 법적, 제도적, 기술적 기준과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김기성(2006)은 뺷대학도서관의 개인정보 보

호 정책에 관한 연구뺸에서 국내외 도서관의 개

인정보 보호 정책과 도서관에서의 개인정보 침

해사례를 분석하여 대학도서관에서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업무와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

고, 대학도서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하여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 관리’, ‘도서

관 자원 및 시설 사용기록’, ‘웹 서비스’, ‘컴퓨터

의 사용’, ‘제3자 보안’, ‘역감시 및 실천대책’, ‘관

리제도’ 등의 7개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건명(2005)은 뺷공공도서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뺸에서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율이 낮

은 정보보호 상위집단과 높은 하위집단으로 분

류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을 사용자별 고유 ID 보유, 시스템 부정접근 방

지 규정, 비인가자의 취급/저장 절차 규정, 정

보보호시설 운용담당 관리자 지정 등으로 제시

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

역 공공도서관의 공동 협력을 통해 지역전산운

영센터를 운영하여 전산업무를 통합하거나 정

보보호 업무를 위탁관리 형태로 전환한다. 둘

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접

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화하여 유출위험을 

최소화한다. 셋째, 운영하는 프로그램 보안패치 

및 서비스팩을 설치하고 불필요한 서비스 및 계

정을 즉시 삭제하여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제거

한다.

위 연구들의 제안사항도 2011년 제정된 개

인정보보호법에 상당부분 반영된 바, 본 연구

는 법 제정이후의 환경에서 추가 제안점을 제

시하였음은 이미 기술한 바와 같다. 

박윤민(2003)은 뺷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황

의 운영주체별 비교분석 및 기초정책적 제언

에 관한 연구뺸에서 강원도 36개의 공공도서관

을 대상으로 이원화된 행정체계로 인하여 나

타난 문제점을 ① 운영주체의 이원화, ② 지역

간 법정 기준 도달율의 격차, ③ 사서직원의 부

족, ④ 운영예산의 부족이라고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① 운영주체의 일원화, ② 법

정 기준의 상향조정에 따른 지역간 격차 해소, 

③ 사서직원의 확충, ④ 정보(자료)의 질의 변

화, ⑤ 운영예산의 균형적인 지원 등 도서관 

정책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앞선 연구

들과는 달리 이 연구는 운영주체 2원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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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행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도서관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도 운영주체를 달리하여 비교분석을 실시

하였다.

노영희(2012)에 의하면 외국도서관의 경우

에 시애틀공공도서관은 ‘The Seattle Public 

Library Website: Privacy Notice'라는 명칭

으로 도서관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책을 알리고 

있다. 먼저 정책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

으며, 시애틀공공도서관은 시애틀공공도서관에 

정보를 요구한 사람과 자료를 대출한 사람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고 하고 있다. 또

한 도서관은 웹사이트 및 전자서비스를 이용하

는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도 보호한다고 선언

하고 있다. 개인이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구체

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에 대한 정

의와 수집되는 내용, 쿠키, 어린이들의 프라이

버시, 이용자가 도서관에 기대하는 것과 도서

관이 이용자에게 기대하는 것, 제3자에 대한 

것, 외부 사이트, 그리고 보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시라큐스대학교 도서관(Syracuse Uni- 

versity Library)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ALA

의 윤리 선언에 기초한다고 선언하고, 개인정

보의 의미를 ‘이름, 숫자, 기호, 표시 또는 다른 

식별기호 때문에 자연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자연인에 관한 어떤 정보’라고 명시하

고 있다. 이 정책의 용어정의 부분에서는 개인정

보, 대학정보, 인증서비스, 도서관웹사이트, 비즈

니스 거래(Business Transaction) 등에 대해 정

의되어 있다. 이 정책은 ‘New York State Law'

의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으며, 뉴욕주립법

에서 도서관과 관련 있는 부분을 도출하여 제

시하고 있다. 도서관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다

양한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지침에 대해서 기술

하고 있으며, ① 도서관웹사이트 브라우징, ② 

참고서비스, ③ 전통목록, ④ 대출, ⑤ 상호대차, 

⑥ 온라인 자원, ⑦ 도서관연구이니셔티브, ⑧ 

비즈니스 거래, 그리고 ⑨ 보안 등에 대한 사항

을 언급하고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 및 경기소재 공공도서관의 개인정

보보호법 이행 현황은 어떠한가?

나. 서울 및 경기소재 공공도서관의 도서관

별 혹은 개인정보취급자별 특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는 어떠한가?

다. 서울 및 경기소재 공공도서관의 개인정

보보호법 관련 업무 수행 시 문제점은 무

엇이며, 이행 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요

인은 무엇인가?

3.2 설문지 작성

본연구의 설문지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

다. 총 문항 수는 24문항이며 첫 번째 부분은 9개 

문항 인구 통계학적 내용으로 응답자의 성별, 

연령, 근무경력, 도서관 유형, 장서규모, 직원 현

황, 설립 주체, 개인정보 관련 교육 유무, 개인정

보 처리업무 기간 등을 제시하였다. 



92  정보관리학회지 제32권 제1호 2015

설문 구성 설문 내용과 문항 수

일반사항

성별, 연령, 도서관 근무경력, 개인정보 취급 업무기간, 개인정보 업무관련 교육 경험 

유무, 교육 유형, 도서관 운영 주체, 도서관 규모-장서수량, 도서관 규모-직원 수 

등(9개 문항)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항

개인정보 보호부문(4개 문항)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이행여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이행여부

개인정보 보안프로그램 이행여부

개인정보 DB 암호화 이행여부

개인정보 수집부문(4개 문항)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고지이행여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도입여부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절차안내여부

개인정보 유출 대응절차 수립여부

개인정보 관리부문(4개 문항)

CCTV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여부

개인정보 제3자에게 제공여부

저장매체 파기계획 수립여부

개인정보보호이행정도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 평가(1개 문항)

개인정보보호법 업무

수행시 문제점
주관적 기술(1개 문항)

개인정보보호법 이행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점
주관적 기술(1개 문항)

<표 1> 설문지 구성 및 내용

두 번째 부분은 총 12개 문항으로 ‘개인정보 

보호부문’, ‘개인정보 수집부문’, ‘개인정보 관리

부문’으로 구성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8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

조, 제30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세 번째 부분은 3개 문항으로 ‘개인정보보호 

이행정도 부문’으로 기술하여 도서관 업무와 관

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도서관 실정에 맞추

어 이행하는데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

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표 1>

과 같다.

3.3 설문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회수된 자료 중 

관련 설문에 응답을 하지 않은 응답자는 통계처

리에서 제외시켰으며 여기서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Reli- 

ability)이란 유사한 측정도구 혹은 동일한 측

정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개념을 반복 측정했

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이론적 배경에서 도출된 개념의 조작화에 사용

된 항목들이 실제로 가설검증을 위한 자료로 

유의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들 항목들이 해

당 개념을 제대로 표시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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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요구되며 과정은 변수의 신뢰성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하 알파계

수를 측정하여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성을 검

증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서울 및 

경기소재 공공도서관의 뺷개인정보보호법뺸이행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서울 및 경기소재 공공도서관의 개인정

보보호법 이행정도 차이검증을 위하여 ANOVA

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3.1 설문의 신뢰도 검증

설문항목이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한 절대적

인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알파(Alpha)계

수가 0.6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다고 보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

의 신뢰성은 대부분 0.6 이상으로 나타나기 때

문에 모든 설문항목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표 2> 참조).

Alpha

개인정보 보호 .778

개인정보 수집 .728

개인정보 관리 .797

<표 2> 설문 문항의 신뢰도 검증

3.4 인터뷰 실시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현황

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따라서 설문문항의 객관식 문항은 응

답자의 응답을 근거로 통계처리된 자료를 분석

하였고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기술한 설문 항목 

중에 ｢개인정보호보법｣ 이행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점에 대하여 응답자 중 8명을 선정하여 인

터뷰를 추가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2014년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하였다. 

4. 분석 결과

4.1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설문의 인구 통계학적 일반 사항에 대해 살

펴보면 성별의 경우에는 남성이 64.4%, 여성이 

35.6%로 ‘개인정보처리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의 

경우에는 30대, 40대가 89.4%로 전체 연령의 

대부분을 나타내고 있었다. 도서관에 근무한 

경력을 살펴보면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전체

의 62.5%로서 5년 미만(37.5%)의 근무자보다 

전산 근무 경력이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

인정보 취급업무 관련 교육의 경우에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교육을 받았으며, 개인적으

로 세미나 등을 참가하여 개인정보 관련 교육

을 받았다는 응답과, 회사에서 주최하는 전산

교육, 또는 외부 위탁 교육업체의 교육을 받았

다는 응답 등이 있었다. 도서관 설립 및 운영 

주체별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이 83개

소,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21개소로 지방자치

단체 소속 도서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근무하

는 도서관의 규모면에서 살펴보면 장서수량이 

50,000권 이상의 도서관이 전체 응답자의 86.5%

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사서 직원 수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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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응답자 수 퍼센트

성별
남 67 64.4

여 37 35.6

연령

20대 3 2.9

30대 43 41.3

40대 50 48.1

50대 이상 8 7.7

도서관 근무경력

2년 미만 19 18.3

2년 이상~5년 미만 20 19.2

5년 이상~10년 미만 32 30.8

10년 이상 33 31.7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

6개월 미만 14 13.5

6개월 이상~1년 미만 30 28.8

1년 이상~3년 미만 26 25.0

3년 이상 34 32.7

개인정보 취급 업무 관련 교육 경험 있다 104 100.0

교육 받은 내용

*응답자만 처리

개인 교육 참여 32 29.4

전체 교육
 사내 전산 교육 33 32.4

외부 위탁 교육 39 38.2

소계 104 100.0

근무 도서관의 운영 주체
지자체 83 79.8

교육청 21 20.2

근무 도서관 규모-장서 수량
30,000권 이상~50,000권 미만 14 13.5

50,000권 이상 90 86.5

근무 도서관 규모-사서 직원 수

5명 미만 2 1.9

5명 이상~10명 미만 17 16.3

10명 이상~15명 미만 37 35.6

15명 이상 48 46.2

합계 104 100.0

<표 3>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N=104)

10명 이상이 전체 응답자의 81.8%로서 10명 미

만(18.2%)보다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내

용을 간단히 작성하면 <표 3>과 같다.

4.2 개인정보 보호 부문

개인정보 보호 부문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정

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 경우에는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98.1%

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방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

적 및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정기 업데이트의 경우에는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100.0%로 나타

났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취급자 교

육 실시에 대한 기타에 응답한 경우는 2명으로

서 질문에 대한 무응답을 나타내고 있다(<표 4> 

참조).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95

설 문 내 용 빈도 퍼센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이행 102 98.1

무응답 2 1.9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방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이행 104 100.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기 업데이트
이행 104 100.0

합계 104 100.0

<표 4> 개인정보보호부문

4.3 개인정보 수집 부문

개인정보 수집 부문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

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음의 경우에는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102

명(98.1%)로 대부분의 도서관은 정보주체에

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이행하고 있다는 응

답이 2명(1.9%)으로 이러한 결과는 도서관 장

서 수량이나 사서직원이 적을 뿐 아니라 ‘전산

담당자’가 상주하지 않고 데이터만 전산작업으

로 관리하는 규모가 작은 공공도서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표 5> 

참조).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대부분의 도서

관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대체수단을 도입하

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응답의 95.2%로 압도적

으로 많았으며 무응답인 응답자(4.8%)는 주민

등록번호 수집의 대체수단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

보면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96.2%로 압도적

으로 높게 나타났고 해당 없다는 응답이 1.9%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운영주체별로 비교해 

보면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모두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인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미이행’과 ‘해당없

음’이라고 각각 2명씩 응답하였다. 또한 상대적

으로 근무경력이 2년, 개인정보 취급 업무기간

이 1년 미만인 담당자들이 이와 같이 응답하였

설 문 내 용 빈도 퍼센트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음
이행 102 98.1

미이행 2 1.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홈페이지 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대체수단을 

도입하고 있음

이행 99 95.2

무응답 5 4.8

합계 104 100.0

<표 5> 개인정보 수집 부문



96  정보관리학회지 제32권 제1호 2015

구 분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합계

도서관 근무경력

2년 미만 17 (89.5) 2 (10.5) 0 (.0) 19 (100.0)

2년 이상~5년 미만 20 (90.9) 0 (.0) 2 (9.1) 22 (100.0)

5년 이상~10년 미만 32 (100.0) 0 (.0) 0 (.0) 32 (100.0)

10년 이상 31 (100.0) 0 (.0) 0 (.0) 31 (100.0)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

6개월 미만 12 (85.7) 0 (.0) 2 (14.3) 14 (100.0)

6개월 이상~1년 미만 28 (93.3) 2 (6.7) 0 (.0) 30 (100.0)

1년 이상~3년 미만 26 (100.0) 0 (.0) 0 (.0) 26 (100.0)

3년 이상 34 (100.0) 0 (.0) 0 (.0) 34 (100.0)

근무 도서관의 

설립 주체

지자체 79 (95.2) 2 (2.4) 2 (2.4) 83 (100.0)

교육청 21 (100.0) 0 (.0) 0 (.0) 21 (100.0)

근무 도서관 

규모-장서 수량

30,000권 이상~50,000권 미만 12 (75.0) 2 (12.5) 2 (12.5) 16 (100.0)

50,000권 이상 88 (100.0) 0 (.0) 0 (.0) 88 (100.0)

근무 도서관 

규모-사서 직원 수

5명 미만 0 (.0) 0 (.0) 2 (100.0) 2 (100.0)

5명 이상~10명 미만 17 (89.5) 2 (10.5) 0 (.0) 19 (100.0)

10명 이상~15명 미만 37 (100.0) 0 (.0) 0 (.0) 37 (100.0)

15명 이상 46 (95.8) 0 (.0) 0 (.0) 48 (100.0)

합계 100 (96.2) 2 (1.9) 2 (1.9) 104 (100.0)

<표 6>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에 대한 절차 안내 여부

다. 위와 같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도서관 규모

가 크고 개인정보 취급 업무기간이 길고 사서 

직원 수가 많은 도서관의 경우 대체적으로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대응절차가 수립되

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행하고 있

다는 응답이 77.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

행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2.1%로 나타났다(<표 

7> 참조).

도서관 근무경력에 따라서는 2년 미만은 이

행이 89.5%, 2-5년 미만은 90.9%, 5-10년 미만

은 100%, 10년 이상은 100%로 도서관 근무경

력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개인정보 취

급 업무 기간에 따라서는 6개월 미만은 이행이 

85.7%, 6개월-1년 미만은 93.3%, 1-3년 미만은 

100%, 3년 이상은 100%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이 1년 이상인 집단이 이행하고 있다는 응

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근무 도서관 규모-장서 

수량에 따라서는 30,000권~50,000권 미만인 집

단은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75.0%로 50,000

권 이상인 집단의 100%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근무 도서관 규모-사서 직원 수에 따라서는 5-10

명 미만은 89.5%, 10-15명 미만은 100%, 15명 

이상은 95.8%로 사서 직원 수가 10명 이상인 

집단이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

났다. 대부분의 도서관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

한 대응절차를 수립하고 있지만 수립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도 있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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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대응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합계

이행 미 이행
빈도 %

빈도 행 % 빈도 행 %

도서관 근무경력

2년 미만 14 (73.7) 5 (26.3) 19 (100.0)

2년 이상~5년 미만 15 (75.0) 5 (25.0) 20 (100.0)

5년 이상~10년 미만 18 (75.0) 6 (25.0) 24 (100.0)

10년 이상 34 (82.9) 7 (17.1) 41 (100.0)

개인정보 취급 

업무기간

6개월 미만 12 (100.0) 0 (.0) 12 (100.0)

6개월 이상~1년 미만 13 (65.0) 7 (35.0) 20 (100.0)

1년 이상~3년 미만 27 (71.1) 11 (28.9) 38 (100.0)

3년 이상 29 (85.3) 5 (14.7) 34 (100.0)

근무하는 도서관의 

설립 주체

지자체 59 (77.6) 17 (22.4) 76 (100.0)

교육청 22 (78.6) 6 (21.4) 28 (100.0)

근무하는 도서관의 

규모(장서 수량)

30,000권 이상~50,000권 미만 12 (100.0) 0 (.0) 12 (100.0)

50,000권 이상 69 (75.0) 23 (25.0) 92 (100.0)

근무하는 도서관의 

규모(사서 직원수)

5명 이상~10명 미만 17 (100.0) 0 (.0) 17 (100.0)

10명 이상~15명 미만 29 (65.9) 15 (34.1) 44 (100.0)

15명 이상 35 (81.4) 8 (18.6) 43 (100.0)

합계 81 (77.9) 23 (22.1) 104 (100.0)

<표 7>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대응절차 수립 여부

4.4 개인정보 관리 부문

개인정보의 저장매체에 대한 파기계획이 수

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89.4%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

행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10.6%로 나타났다

(<표 8> 참조). 도서관 근무경력에 따라서는 2

년 미만은 이행이 42.1%, 2-5년 미만은 100.0%, 

5-10년 미만은 100.0%, 10년 이상은 100.0%로 

도서관 근무경력이 2년 미만인 집단보다 2년 

이상인 집단이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

게 나타났다.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에 따라

서는 6개월 미만은 이행이 21.4%, 6개월-1년 

미만은 100.0%, 1-3년 미만은 100.0%, 3년 이

상은 100.0%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이 6개

월 미만인 집단보다 6개월 이상인 집단이 이행

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근무 도

서관 규모-장서 수량에 따라서는 50,000권 이상

인 집단은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100.0%로 

30,000권~50,000권 미만인 집단의 21.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근무 도서관 규모-사서 직원 

수에 따라서는 5명 미만은 이행이 100.0%, 5-10

명 미만은 35.3%, 10-15명 미만은 100.0%, 15

명 이상은 100.0%로 사서 직원 수가 5-10명 미

만 집단보다 5명 미만, 10명 이상인 집단이 이

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개인

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파기에 대하여 교육청 소

속 공공도서관은 100%인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은 파기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도서관 규모가 큰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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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이행 미이행 합계

도서관 근무경력

2년 미만 8 (42.1) 11 (57.9) 19 (100.0)

2년 이상~5년 미만 20 (100.0) 0 (.0) 20 (100.0)

5년 이상~10년 미만 32 (100.0) 0 (.0) 32 (100.0)

10년 이상 33 (100.0) 0 (.0) 33 (100.0)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

6개월 미만 3 (21.4) 11 (78.6) 14 (100.0)

6개월 이상~1년 미만 30 (100.0) 0 (.0) 30 (100.0)

1년 이상~3년 미만 26 (100.0) 0 (.0) 26 (100.0)

3년 이상 34 (100.0) 0 (.0) 34 (100.0)

근무 도서관의 설립 주체
지자체 72 (86.7) 11 (13.3) 83 (100.0)

교육청 21 (100.0) 0 (.0) 21 (100.0)

근무 도서관 규모-장서 수량
30,000권 이상~50,000권 미만 3 (21.4) 11 (78.6) 14 (100.0)

50,000권 이상 90 (100.0) 0 (.0) 90 (100.0)

근무 도서관 규모-사서 직원 수

5명 미만 2 (100.0) 0 (.0) 2 (100.0)

5명 이상~10명 미만 6 (35.3) 11 (64.7) 17 (100.0)

10명 이상~15명 미만 37 (100.0) 0 (.0) 37 (100.0)

15명 이상 48 (100.0) 0 (.0) 48 (100.0)

합계 93 (89.4) 11 (10.6) 104 (100.0)

<표 8> 개인정보의 저장매체에 대한 파기계획 수립 여부

이행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5 개인정보보호 이행 정도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보면 도서관 근무경력에 따라

서는 2년 미만이 3.32점, 2-5년 미만이 3.80점, 

5-10년 미만이 4.19점, 10년 이상이 4.27점으로 

도서관 근무경력이 길수록 도서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이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1)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도서관 근무

경력이 2년 미만인 집단보다 2-5년 미만, 5-10

년 미만, 10년 이상인 집단이 도서관의 ｢개인정

보보호법｣이행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

났다(<표 9> 참조).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에 

따라서는 6개월 미만이 3.14점, 6개월-1년 미만

이 3.97점, 1-3년 미만이 4.23점, 3년 이상이 

4.15점으로 대체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이 

길수록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

가 높게 나타났으며(p<.001) Scheffe의 사후검

증 결과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이 6개월 미만

인 집단보다 6개월-1년 미만, 1-3년 미만, 3년 

이상인 집단이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

행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근무하는 도서관의 설립 주체에 따라서는 지

자체가 3.88점, 교육청이 4.38점으로 근무 도서

관의 설립 주체가 지자체인 집단보다 교육청인 

집단이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

가 더 높게 나타났다(p<.01).

근무하는 도서관 규모-장서 수량에 따라서

는 30,000권~50,000권 미만이 3.14점, 50,000권 

이상이 4.11점으로 장서 수량이 30,000권~50,000

권 미만인 집단보다 50,000권 이상인 집단이 도

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가 더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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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

도서관 근무경력

2년 미만a 19 3.32 .671

12.705*** .000 bcd>a
2년 이상~5년 미만b 20 3.80 .523

5년 이상~10년 미만c 32 4.19 .535

10년 이상d 33 4.27 .626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

6개월 미만a 14 3.14 .363

11.624*** .000 bcd>a
6개월 이상~1년 미만b 30 3.97 .718

1년 이상~3년 미만c 26 4.23 .765

3년 이상d 34 4.15 .359

근무 도서관의 

설립 주체

지자체 83 3.88 .632
9.825** .002

교육청 21 4.38 .740

근무 도서관 

규모-장서 수량

30,000권 이상~50,000권 미만 14 3.14 .363
31.652*** .000

50,000권 이상 90 4.11 .626

근무 도서관 

규모-사서 직원 수

5명 미만a 2 4.00 .000

2.722* .048 d>b
5명 이상~10명 미만b 17 3.59 .939

10명 이상~15명 미만c 37 3.97 .645

15명 이상d 48 4.13 .570

* p < .05, ** p < .01, *** p < .001

<표 9>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 차이 검증

나타났다(p<.001).

근무하는 도서관 규모-사서 직원 수에 따라

서는 5명 미만이 4.00점, 5-10명 미만이 3.59점, 

10-15명 미만이 3.97점, 15명 이상이 4.13점으

로 사서 직원 수가 15명 미만인 집단보다 15명 

이상인 집단이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p<.001)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사서 직원 수가 5-10명 미만인 

집단보다 15명 이상인 집단이 도서관의 ｢개인

정보보호법｣ 이행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

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업무 수행 시 문제점

에 대해 살펴보면 인력부족이 36.6%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고유식별번호 변경이 가

져오는 호환성의 문제가 24.4%, 주민번호에서 

일련번호로 바뀌면서 데이터가 섞일 경우 연체

자 관리가 어렵다는 응답이 12.2%, 세부 업무 

영역, 법적 사항 적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 없다

는 응답이 9.8% 등의 순으로 ‘고유식별번호 변

경이 가져오는 호환성의 문제’ 또는 ‘인력부족

이 문제’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표 

10> 참조). 이외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관

련 법규나 절차에 대한 이해와 숙지의 부족으

로 개인정보 수집 시 유출 가능성에 대한 고객

의 거부감,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측면도 업

무수행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응답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

정보처리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정기적, 지속

적인 교육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세부 지침 개정 필요가 17.4%,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반영이 10.9%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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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 제 점 빈도 퍼센트

1 인력부족 15 36.6

2 고유식별번호 변경이 가져오는 호환성의 문제 10 24.4

3 주민번호에서 일련번호로 바뀌면서 데이터가 섞일 경우 연체자 관리가 어려움 5 12.2

4 세부 업무 영역, 법적 사항 적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음 4 9.8

5 직원의 실수로 인한 유출문제 4 9.8

6 개인정보 수집 시 유출 가능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거부감을 설득하기 어려움 1 2.4

7 개인정보의 전체적인 관련법규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숙지가 부족함 1 2.4

8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적용했는데 추후 요청했던 정보주체의 항의로 

곤란을 겪음
1 2.4

합계 41 100.0

*응답자만 처리

<표 10>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업무 수행 시 문제점

개 선 점 빈도 퍼센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정기적, 지속적 교육 필요 31 21.7

세부 지침 개정 필요 8 17.4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반영, 인력 확충 5 10.9

벌칙이 강화되어 개인정보 보안 및 중요성에 대해 강조 1 2.2

자주 발생되는 문제점 위주로의 예방정책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1 2.2

합계 46 100.0

*응답자만 처리

<표 11>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요인

4.6 인터뷰 내용 분석

도서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이행 정도를 높

이기 위한 개선안에 대하여 설문 응답자 중 8명

을 임의로 선정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에 응답하여 제시된 내용은 4가지였으며, 대표

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

큼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이 필요하다’라고 전체 응답자 중 7명이 응답하

였다. ‘직원회의를 이용한 주1회 ｢개인정보보

호법｣ 숙지 교육’, ‘월간 회의에 ｢개인정보보호

법｣ 위반 사례 교육’, ‘매월 1회 이상 개인정보보

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 직원 교육’, ‘타 지역 공

공도서관 연계에 의한 상호 교류’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내용의 답변이 있었지만 응답자 B씨

의 답변을 소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

행된 지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공공기관의 자

체 전산교육이나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

는 ‘위탁교육’ 등이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관리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행정연수원｣에

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센터에서 개인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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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도록 하고 의무적으

로 이수하게 하여 ‘미이수’한 직원은 교육과목

을 ‘이수’할 때까지 수강을 반복하고, ‘이수’ 혹

은 ‘수료’한 직원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문

가로서 전문호칭 부여 혹은 마일리지 등 인센

티브를 제공하여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제시하

였다.

둘째, 공공도서관이 운영주체별로 업무상 차

이를 보이고 있고, 각각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법｣과 관련된 세부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라

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6명이었다. ‘도서관 

상호 교류를 통한 지침 통일’, ‘도서관 대회를 

이용한 세부 지침 제안’, ‘세미나 개최’ 등의 응

답이 있었는데, 응답자 H씨는 ｢도서관법｣ 제8

조에 대하여 말하였다. “｢도서관법｣ 제8조 제1

항은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

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으로 모든 도서관

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및 공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관종별, 

운영주체 등 서로 다른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조례나 규칙 등을 근거로 개인정보보호

에 적용하고 있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개인

정보보호법｣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는 현재 시

점에서 법규범과 비슷한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도서관법｣ 제3항의 내

용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

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으로 도서관장이 개인정

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하면 시책을 강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으니 문구를 확실하게 수정해야 한

다.”라고 제시하였다. 세부 지침에 대한 개선으

로 응답자 K씨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

하여 적용된 도서관 업무를 하고 있지만, ‘회원 

가입’에 대한 수집 항목을 이용자의 ‘이름’, ‘전

화번호’ 혹은 ‘이름’, ‘이메일주소’ 등 현재 수집

하고 있는 항목 5~6가지 중에 2~3가지만을 

수집하여 ‘회원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개인

정보’ 침해를 최소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제시하였다. 

셋째,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반

영’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5명이 응답하였다. 

응답자 L씨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전산 시

스템 강화를 언급하였고, 백신프로그램 및 관련 

업데이트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응답

자 A씨는 DB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

술적 조치에 필요한 예산, 인력 확충 등을 지적

하였다. 응답자 C씨는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는 

도서관 현실과 자치구별 도서관에 대한 예산 편

성의 한계점, 지역 예산의 불균형으로 인한 예

산 반영의 한계 등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시와 경기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하여 해당 예산을 전체 예산에서 ‘특별교부금’ 

등으로 지정하고 각 자치구에 일정부분 균등하

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라고 제시하였다.

넷째, ‘벌칙 강화로 개인정보 보안 및 중요성

에 대해 강조’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3명이 

응답하였는데 응답자 D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이라는 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만큼 과태료 및 

책임소재 등으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과

태료도 부과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취급자’

인 담당 사서직원이나, 위탁업체 및 업체의 ‘개

인정보취급자’까지 포함하여 강화된 ‘상벌규정’



102  정보관리학회지 제32권 제1호 2015

을 수립하고 적용하여 개인정보 보안 및 중요

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시하

였다.

5. 논의 및 제언

5.1 개인정보 보호 부문

설문에 대한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성별부

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며, 도서관 근무 

경력은 5년 이상, 연령은 30대~40대가 대부분

이었다. 또한 ‘개인정보’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

정보보호법｣을 모든 응답자가 ‘교육을 받은 적

이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교육을 받은 유형은 

‘개인적 교육 참여’, ‘회사 전산 교육’, ‘외부 위

탁 교육’ 등이었다. 그러나 모든 응답자가 ‘교육

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지만, 교육을 

받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개

인정보처리자’보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

거나, 보다 ‘잘 이행한다’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설문 응답(<표 9> 참조)에서도 나타나듯이 ‘도

서관 근무 경력’이나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 

등 개인 별로 그 이행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

이다. 이는 사회적 규범 속에 살고는 있지만 그 

규범을 모든 사람들이 준수하지는 않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규범과 마찬가지로 이행하지 않

았을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과 같은 맥락

이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은 교육을 받았거

나 받지 않았거나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규범

이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담당자들의 업무 

처리와 관련된 ‘윤리 서약’과 같은 강제적 성격

을 가진 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5.2 개인정보 수집 부문

개인정보 수집 부문을 정리하면 대부분의 도

서관은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내용

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대체

수단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지역 G구, K구, S구 

등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은 주민등

록 번호 수집의 대체수단의 하나인 ‘I-Pin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용자가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이용할 

경우 기존 방법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회원

임을 인증한 후에 이용이 가능하였는데, ‘I-Pin 

인증시스템’ 도입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

지 않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이용

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체수단으로 많은 도서

관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에 대

한 절차 안내 여부 질문에 거의 대부분의 도서관

은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도서

관이 절차 안내를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

침’에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미이

행’, ‘해당없음’의 응답의 경우는 홈페이지에 게

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대응절차 수립 여부

에 대한 응답은 대체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을 얻었지만, 이행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

도 다수 포함되었다. 이러한 응답의 내용으로 

보아 ‘개인정보’ 수집 부문의 주민등록번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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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수단 도입의 경우는 빠르게 도입하여 이행하

였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대응절차 수

립,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에 

대한 절차 안내 등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

정보보호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여 처리하

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공공도서관에서 수

집하는 ‘개인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등 몇 가지의 정보밖에 없다. 하지

만, 이러한 간단한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되

었을 경우나 이러한 정보가 해킹, 관리소홀 등

으로 유출되었을 경우 이용자가 큰 피해를 입

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 안내와 ‘개인정보’ 유출 대

비 대응절차 수립과 같은 대단히 중요한 업무

를 ‘개인정보처리자’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5.3 개인정보 관리 부문

개인정보의 관리 부분을 정리하면 CCTV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하여 대부분

의 도서관이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해당없음’이라는 응답도 있었는데, S구 지방자

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을 예를 들면 CCTV 설

치 및 운영 계획 수립업무를 ‘개인정보처리자’ 

대신에 ‘통신담당자’가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설문 결과 CCTV 관련 업무

에 대하여 시설분야로 인식하여 업무분장을 하

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이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따라서 해당 설문에 대하여 ‘해당없

음’이라는 응답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정

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관리 및 보관 

이행 여부에 대한 응답은 ‘이행’보다 오히려 ‘미

이행’이 많았다. 이와 같은 이유는 ‘전산담당자’

가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위탁업체가 전

적으로 위임하여 관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 교육청의 경우는 모든 도서관이 위탁업체

가 관리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전

체응답자 중 18명만이 자체적으로 관리 및 보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의 저장매

체에 대한 파기계획 수립 이행 여부에 대한 응

답은 거의 대부분의 도서관이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5.4 개인정보보호 이행 정도 부문

개인정보보호 이행정도 부분을 정리하면 도

서관 근무경력이 길수록 개인정보보호 이행정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이 길고, 장서 수량이 50,000권 이상

인 집단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더 잘 이행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설립 주체

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 보다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이행 정도가 더 높게 나

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는 교육청 소속의 도서

관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 보다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업

무량이나 관련 예산 확보, 인력관련 요인 등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5.5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업무 

수행 시 문제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업무 수행 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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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살펴보면 ‘인력부족’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고유식별

번호로 변경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기존 데이

터와의 호환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응답

자도 상당수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업무 

중 직원의 실수로 인한 유출에 대한 문제, ‘｢개

인정보보호법｣ 적용에 대한 도서관 내부의 명

확한 지침이 없다'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

력부족에 대한 문제점이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을 예로 들면 자치구별로 도서관 개

수는 차이가 있다. 적은 곳은 한 두 개, 많은 곳

은 열 개가 넘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

나, 도서관의 개수는 많지만 그곳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원

수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의 조사대상인 공공도서관의 개수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인원수를 비교해보면 307개의 공공

도서관을 115명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관리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숫자상으로는 1명

이 3개의 도서관을 관리하는 것이라 생각되겠

지만, 실제 자치구별 도서관 개수는 상이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많

은 도서관을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과중

한 업무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수

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도서관 직원이 

도서관 업무뿐만 아니라, 모 기관의 행정업무

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개인정보처리자’ 

역시 행정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 인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민등록번호를 고유식별번호로 변경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호환성 문제이다. 도서관 업

무 중에 ‘회원관리’, ‘연체자 관리’ 등에서 기존

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유식별번호’로 변경해

야 하는데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일련의 

번호로 변경하고, 변경된 일련번호가 기존 데

이터와 맞게 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다시 말해서,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도서관이 보유,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 전

산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개

인정보처리자’인 전산담당자가 도서관이 보유

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

정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전산 관련 

전문 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게 일반적이

며, 이를 위하여 관련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하

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실수로 인한 유출에 대한 문제점이다. 비

록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공공도서관 입장은 아

무리 잘 관리하고 있어도 공공도서관뿐만 아니

라 어떤 기관이나 단체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

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뒤따르는 엄청난 피해

를 감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해킹’, ‘내부자 소행’, ‘위탁업체 직원의 

실수’ 등의 다른 이유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유

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업무 중에 유출되는 사고

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은 ‘개인정보처

리자’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정보취급자’, ‘위탁 업체 직원’ 들도 ‘개인정보’

와 관련된 ‘전문 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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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와 감

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공공도서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적

용을 위한 내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문제점

이다. 이에 대한 제언 사항은 5.6 ‘｢개인정보보

호법｣ 이행 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점’에서 자

세하게 기술하였다. 

5.6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점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를 높이기 위해 개

선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기적, 지속적인 교육

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으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교육 강화, 세부 

지침 개정 필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반영 

등, ‘위반 시 벌칙 강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면

담을 통하여 얻어진 내용을 토대로 개선점을 간

단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써 ‘개인정

보처리자’에 대한 정기적, 지속적 교육면에서 

사내 자체 전산교육 및 외부강사 위탁교육과 더

불어 추가적으로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사이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공공기관

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교육센터의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이수하게 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명확한 인식을 갖게 

하고, 이수직원에 대하여 마일리지, 인센티브 

등 교육 ‘미이수’와 차등을 두어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열의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세부 지침 개정에 관한 내용으로는 ｢도

서관법｣ 제8조 1항과 3항의 규정들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도서관들은 관종별, 운영주

체별로 각각 다른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기 때

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잘 이행되기 위하여 

각각 다른 조례나 규칙이 통일되어야 한다. 

셋째,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에 대한 

내용은 전산 시스템 강화, 백신프로그램 및 관

련 업데이트 필요성, DB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를 위한 기술적 조치, 그리고 ‘효율적 관리를 위

한 전산 직원 확충’을 제안하였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여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불균형과 

도서관의 예산확보의 한계 등을 인식하고 도서

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지정하여 자치구별 균등 

분배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넷째, ‘벌칙 강화로 개인정보 보안 및 중요성

에 대해 강조’한 면담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에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되고 있지만 ‘개인정

보처리자’에 대한 벌칙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취

급자’인 도서관 담당 사서직원과 위탁업체 및 

업체의 ‘개인정보취급자’까지 포함하여 포괄적

으로 강화된 ‘상벌규정’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6. 결 론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현황

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 사항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서울 및 경기지역 공공도서관

의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법｣에 입각한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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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CTV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관리 및 

보관 여부 등은 관련 설문내용의 ‘미이행’ 과 

‘해당없음’에 대한 이해 부족과 설문의 추가 질

문이 없기 때문에 응답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고 말할 수 있다. 이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업무 수행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개인정보

보보법｣ 이행 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점은 무

엇인지 조사하였다.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업

무 수행 시 문제점은 첫째, 인력부족으로 인하

여 ‘전산담당자’가 담당하여 처리해야 하는 업

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청 소

속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한 도서관에 ‘전산담

당자’가 한 명이 배치되어 관련 업무를 처리하

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한명의 ‘전산담당자’가 처리해야 하는 

도서관이 3~4군데, 10개가 넘는 도서관의 ‘개

인정보’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인력배치는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대

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많은 도서관을 운영, 관리하는 공공도서관의 경

우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족한 인원을 확충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는 인력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반

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유식별번호

로 변경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호환성 문제이다. 

도서관 업무 중에 ‘회원관리’, ‘연체자 관리’ 등

에서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유식별번호’

로 변경해야 하는데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다

른 일련의 번호로 변경하고, 변경된 일련번호가 

기존 데이터와 맞게 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 호환성에 대한 문제는 통상적

으로 전산 관련 전문 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

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위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셋째,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실수로 인한 유출에 대한 문제점이다. 

‘개인정보’가 잘 관리되고 있더라 하도라도 한 

순간의 실수, 해킹, 내부자 소행, 외부 위탁직원

의 실수 등으로 유출된다면 그 피해가 대단히 

크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업무 중에 유출되는 사

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은 ‘개인정보

처리자’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개

인정보취급자’, ‘위탁 업체 직원’도 포함하여 ‘개

인정보’와 관련된 ‘전문 교육’을 강화하여 실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한다.

넷째, 공공도서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적

용을 위한 내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문제점

이다.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기관별, 운영주체별 

각각 다른 도서관 내부 규정을 두어 관리 및 운

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서로가 다른 규정으로 인

하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 조항에 공공도서관에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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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 업무와 적용 사례 등 공공도서관 실

정에 맞는 세부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위에서 논의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더

불어 시스템화를 통한 해결방안이 추가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공공도서관에서 훨씬 잘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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